
사천시공 해 욕장시 사용조 개 조 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출일자 : 2001. 3. 12

나.  출 자 : 사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1. 3. 12(의안 8 )

라. 심사일자 : 53회사천시의회임시회 1차산업건 원회(2001. 3. 23)

2. 안이

공 해 욕장의 치 근거를 마 하고 해 욕장 구역안에 치하는 시 (주차장  샤

워장)의 사용료를 실에 맞게 비함

3. 주요골자

가. 공 해 욕장의 명칭  치 규 (안 1조의 2) 

나. 시 의 종류를 샤워장과 주차장 로 하고 재 치  시 이 아닌 게소, 도

장 는 착장을 삭 함(안 2조)

다. 종 에는 시 의 사용료를 조 상에 직  규 하 나 개  조 는 사용료의 상한

액을 조 상에 규 하고 그 범 안에  사천시 가 책 원회의 조 을 거쳐 시장

이 하도록 하여 사용료의 실화  조 의 탄 을 함(안 3조 2항 , 별지)

4. 법  근거

가. 지 자치법 127조(사용료)  130조(사용료의 징 조 등)

5. 원검토보고 요지

   ◦. 동 개 안  해 욕장 치 근거가 1999년에 폐지  사천시공 해 욕장조 의 폐

지로 없어짐에 라 치 근거없이 해 욕장을 운용해  불합리를 해소하고

   ◦. 시 의 사용료를 실에 맞게 인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.

   ◦. 그러나 개 안 3조 2항과 같이 해 욕장 시  사용료의 상한 을 하고 실  

징  액  사천시 가 책 원회의 조 을 거쳐 시장이 하도록 하 나

   ◦. 이 규  조 에  과도하게 시장에게 사용료 책  권한을 임하는 것 로 의회

의 통  범 를 벗어나 고 하는 행  편의  상이라고 단함.



   ◦. 라  조 안 3조 사용료 조항  행 로 지하고, 별표의 사용료 규  

1992년도에 책 어 인상하지 못한 주차요 을 행 사천시주차장조 상 요 과 

균 을 맞추고, 샤워장 사용료는 인근 상가의  요 과 균 을 맞추어  별첨 

안과 같이 어야 할 것 로 단

   ◦. 동 조 안  동 조 안  할 부분  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함. 

6. 질의  답변요지 : 없음

7. 토론요지 : 원 의견에

               소 차  2시간까지를   1,000 → 2,000

               차  2시간까지를   2,000 → 3,000로 

8. 심사결과 : 가결

9. 첨부 : 안 1부



<       안 >

원       안       안

3조(사용료) ①시 을 사용하고자 하는 

자는 사천시에 그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

한다.

  ② 1항의 사용료는 별표 구분에 의한 

액의 범 안에  사천시 가 책 원

회의 조 을 거쳐 시장이 한다.

4조( 탁 리)① (생략)

  ② 1항에 의하여 탁 리  하 을 

경우 탁 리 간  매년 해 욕장 개

장 간 로 하고 탁자가 고객 로부

 는 사용료는 3조의 규 에 의

거 시장이 하는 요액을 과할  없

다.

3조(사용료)시 을 사용코자 하는 자는 

별표 구분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

한다.

(삭 )

4조( 탁 리)① (생략)

  ②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

  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

  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

   …………………… 3조에 규 한……

  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



(원안)

〔별표〕

해 욕장 시  사용료 상한

시  별 구    분  상 한 액(원)

샤 워 장 1. 인 1회 2,000

2. 소인 1회 1,500

주 차 장 1. 이륜차 1일 800

2. 소 차 1일 4,000

3. 차 1일 6,000

- 비   고 -

1. 표에  사용하는 용어의 의는 다음과 같다.

  ◦   인 : 13 이상인 자를 말한다.

  ◦소  인 : 13 미만인 자를 말한다.

  ◦소 차 :  승용자동차  15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  2.4톤미만 화 자동차를 말한

다.

  ◦ 차 : 소 차  이륜차 이외의  차종을 말한다.

2.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는 국가 공자 우등에 한법률에 의한 국가 공자가 본

인 소 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  운 하거나 장애 도가 심하여 타인 로 하여

 리 운 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 의 50%를 경감한다.



( 안)

〔별표〕

해 욕장 시  사용료 요 표

시  별 구    분  요액(원)

샤 워 장 1. 인 1회 1,000

2. 소인 1회 800

주 차 장 1. 이륜차
2시간까지 300

1일 500

2. 소 차
2시간까지 2,000

1일 3,000

3. 차
2시간까지 3,000

1일 4,000

- 비   고 -

1. 표에  사용하는 용어의 의는 다음과 같다.

  ◦   인 : 13 이상인 자를 말한다.

  ◦소  인 : 13 미만인 자를 말한다.

  ◦소 차 :  승용자동차  15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  2.4톤미만 화 자동차를 말한

다.

  ◦ 차 : 소 차  이륜차 이외의  차종을 말한다.

2.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는 국가 공자 우등에 한법률에 의한 국가 공자가 본

인 소 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  운 하거나 장애 도가 심하여 타인 로 하여

 리 운 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 의 50%를 경감한다.




